
[별표 1의4] <개정 2017. 5. 8.>

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·부담 기준(제12조제3항 관련)

1.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

비 출연 기준

2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

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

준

3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

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

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

 가.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

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

비의 50퍼센트 이내

 나.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

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

발비의 60퍼센트 이내

 다.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

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

발비의 75퍼센트 이내

 라.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

구성되고, 그 중 대기업

의 비율이 3분의 1이하

인 경우: 총 연구개발비

의 60퍼센트 이내. 다

만, 참여기업 중 중소기

업의 비율이 3분의 2 

이상인 경우는 총연구

개발비의 75퍼센트 이

내로 한다.

 마. 그 밖의 경우: 총연구개

발비의 50퍼센트 이내

 가.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

경우: 부담금액의 15퍼

센트 이상

 나.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

경우: 부담금액의 13퍼

센트 이상

 다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

경우: 부담금액의 10퍼

센트 이상

 가.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

의 인건비(대기업의 경

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

50퍼센트 이내, 중견기

업인 경우에는 70퍼센

트 이내)

 나.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

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

설비, 재료비, 시작품 

제작에 필요한 부품비, 

기술도입비(대기업이 

보유하고 있는 연구기

자재, 시설비 및 기술도

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

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

한 금액의 50퍼센트 이

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

는 70퍼센트 이내)

 ※ 비고

 1. "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
 2. "중견기업"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

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 

 3. "대기업"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. 

 4.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

비 출연ᆞ부담 기준을 적용한다.

 5.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

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
